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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재 에 해 공 재산 물 리 야 규 독 체계 시행(2006. 1. 1 )

갖 에 라 청 도 비특별 계 물 리 개 하여 상 사항 운 과 에,

생한 문 개 하여 물 리에 하고 함

가 행 청 원 학생복지 후생 직원학생복지 후생. “ ” “ ” , “ , ” “ ”․ ․

변경하여 다 어 통 하고 함 안( 2 2 4 5 , 3․

항 항 항 항 항 항2 , 4 1 , 8 , 9 1 , 10 1 , 21 1 , 22 4 , 27 2

항 항, 29 1 , 33 )

나 공 재산 물 리 동시행 에 라 는 계 변경함. 「 」

지 재 시행 에 공 재산 물 리 시행- “ 112 113 ” 57「 」

안 항58 ( 9 1 )

지 재 시행 항 에 동산가격공시 감 평가에 한 안- “ 96 2 ” ( 17「 」

항4 )

지 재 시행 에 공 재산 물 리 시행 안 항- “ 157 ” 90 ( 27 1 )「 」

다 공 재산 물 리 시행 에 물 개 에 라 항 삭. 61 “ ”「 」



변경하고 함 안 항( 11 , 24 2 )

라. 공 재산 물 리 에 하여 물 리 물 사 사 물 리사무54「 」

할 수 는 물 운 직 도 하여 물 리책 한계 하고 함 안( 10

항 항 항 항 항1 , 20 1 2 , 21 1 , 22 1 , 26 )․

마 물 망실훼 시 보고체계 재 립과 복 항 삭 업무 지하고 함 안. (․

22 , 30 )

물 납사무 계후 보고 차 간 하고 물 납원 사고 한 계사무 리하는 직. ,

원 지 합리 하여 행 편 도 하고 함 안 항( 32 2 , 33 )

가 계 췌.

나 고 결과 특 사항 없. ,



청 도 비특별 계 물 리 다 과 같 개 한다.

청 도 비특별 계 물 리 청 도 비특별 계 물 리 한“ ” “ ”

다.

지 에 한 각각 지 에 한 하고 동2 1 3 “ ” “ ,「 」

청 본청 하2 “ ” “ ” ,

동 원 학생복지 후생 각각 직원학생복지 후생 한다2 4 “ , ” “ ” .․

항 항 항 항 항2 2 4 5 , 3 2 , 4 1 , 8 , 9 1 , 10 1 , 21 1 ,․

항 항 항 청 각각 한다22 4 , 27 2 , 29 1 “ ” “ ” .․

항 지 재 시행 하 라 한다 공 재산 물9 1 “ ( ” “ ) 112 113 ” “「

리 시행 하 라 한다 한다( ” “ ) 57 58 ” .」

항 물 납원 물 운 또는 물 납원 한다10 1 “ ” “ ” .

삭 한다11 .

항 항 항 항 다 각 각각 다 각 어느 하나16 1 2 , 17 1 3 “ 1” “ ”

한다.

항 없는 것 없는 물 하고 동 항 내 수 내 연수16 1 1 “ ” “ ” , 2 5 “ ” “ ”

하 동 항, 3 1 2

만원 각각 천만원 하고 동 항 도 청 본청 한다“10 ” “1 ” , 4 “ ” “ ” .

항 없는 없는 경우 하고 동항 없 없 경우 하 동17 1 1 “ ” “ ” , 2 “ ” “ ” ,

항 항 규 동산가격공시 감 평가에 한 한다4 “ 96 2 ” “ ” .「 」

항 물 납원 공 물 납원 또는 물 납원 물 납원 또는 물20 1 “ , ” “

납원 공 물 납원 물 납원 또는 물 운 하고 동 항 물 납, , ” , 2 “

원 또는 물 납원 물 납원 물 납원 또는 물 운 한다” “ , ” .

항 물 납원 물 납원 또는 물 운 하고 동 항 물 납원21 1 “ ” “ ” , 2 “ ”

항 규 에 해 한다“ 1 ” .

항 물 납원 물 운 물 납원 하고 동항 단 삭 하 동22 1 “ ” “ , ” , ,



항 항 감2 3 “ , 또는 청 각각 물 리 하고 동 항 청” “ ” , 4 “․

물 리 청 청 한다” “ ” , “ 1 ” “ 1 ” .․

항 비 납 운 드 비 납 운 드 하고 동항 삭 하24 1 2 “ - ” “ ” , 3

동 항 다 과 같 한다, 2 .

물 납원 항 규 에 한 비 납 운 드 도 비1 , ,②

하여야 하 수물 에 하여는 비 납 운 드에 수물 란 고무 찍어야 한다, “ ” .

하고 동 한다25 “( )” “( )” “ ” “ ” .

물 납원 물 납원 물 운 한다26 “ ” “ , ” .

물 납사무 검사 물 리사무 검사 하고 동 항 다 과 같 하27 “( )” “( )” , 1

동 항 납사무 리사무 한다, 2 “ ” “ ” .

규 에 한 물 리사무 검사는 물 리 경우에는 하여90 ,①

야 한다.

삭 한다30 .

항 감 물 리 한다32 2 “ ” “ ” .

감 또는 청 물 리 한다33 “ , ” “ ” .

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.























물 리52 ( ) 지 단체 그 에 하는 물 리에 한 사무 공무원에①

게 하여 물 리하게 할 수 다.

항 규 에 하여 공무원 물 리 라 한다1 " " .②

물 납공무원53 ( ) 물 리 항 규 에 하여 물 리 사무 하는( 55 1①

공무원 포함한다 하 같다 통 하는 에 하여 그가 하는 공무원에게. )

그 리하는 물 납 보 에 한 사무 납 에 한 사무 한다 할 수 다( ) .

항 규 에 하여 물 납 보 에 한 사무 공무원 물 납공무원 라1 " "②

한다.

54 물 운( ) 물 리 필 한 경우에는 통 하는 에 라 그가 하는①

공무원에게 지 단체 사무 또는 사업 과 도에 라 물 사 하게 하거나 사

물 리에 한 사무 하 물 사 에 한 사무 라 한다 할 수 다( “ ” ) .

항 규 에 하여 물 사 에 한 사무 공무원1② 물 운“ ” 라 한다.

57 물 수 리계( ) 지 단체 통 하는 에 하여 계연도마다 그①

산과 사무 또는 사업 에 라 물 취득사 처 에 한 수 리계 워․

야 한다 다만. , 통 하는 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지 단체 항 규 에 한 수 리계 에 변경 하는 사 가 생한 에는1②

변경할 수 다.

지 단체 항 규 에 한 수 리계 항 규 에 하여 변경 경우에는 그1 ( 2③

변경 수 리계 말한다에 라 물 취득사 또는 처 하여야 한다) .․

물 리58 ( ) 지 단체 통 하는 에 하여 주 물 수

하여야 한다.

물 등62 ( ) 지 단체 통 하는 에 라 주 물 에 하

여 도 당해 계연도간 감보고 매 월 한 재액보고12 31

하여 당해 지 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식65 ( ) 물 리 물 운 물 납공무원 항 규 에 하여 그 사무( 55 1․

하는 공무원 포함한다 하 같다 통 하는 식 산처리에. ) (

필 한 료 식 포함한다 하 같다 에 필 한 사항 지하여야 한다. ) .․ ․

사72 ( ) 물 리 물 사 하게 하 하여 납 한 에는 그 사



하여 그 사실 물 운 나 물 운 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 사 하는,

공무원 하 물 사 공무원 라 한다 에게 알 야 한다 다만 물 운 청에 하여( " " ) . ,

납 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사 물 납73 ( ) 물 운 또는 물 사 공무원 사 물 사 할 필①

가 없거나 사 할 수 없는 물 또는 수 나 개 하는 물 다고 하는 에는

그 사실 물 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물 리 항 규 에 한 보고 경우에는 그 사실여 하여 그에 해당1②

는 물 는 에는 물 운 또는 물 사 공무원에게 그 물 납 하여야

한다.

물 리에 한 검사90 ( ) 지 단체 통 하는 에 하여 물

리에 한 검사 하여야 하고 물 리 물 운 또는 물 납공무원 체 경우, ․

그 에 물 리에 필 한 경우에는 수시 그 에 하는 물 리에 하여 검사하

여야 한다.

물 수 리계57 ( ) 행 매 지 단체 물 수 리계 지①

도 월 지 지 단체 에게 통보하여야 하 지 단체 지12 31 ,

에 라 항 규 에 한 물 수 리계 하여야 한다57 1 .

항 규 에 하여 지 단체1② 수 리계 하여야 하는 물 행

하는 수 리 상물 한다.

지 단체 항 규 에 하여 물 수 리계 하는 에는 당해연도에1③

별 취득사 또는 처 하고 하는 수량 산 포함시켜야 한다.․

물 감 재액 계산61 ( ) 규 에 한62① 주 물 행

하는 수 리 상물 한다.

규 에 한 물 감 재액 계산 식과 등 행62②

한다.

식등66 ( ) 에 통 하는 식 라 함 다 각 식65 “ ”①

말한다.

물 수 원1.

비 납 운 드2.

물 청3.

물4.

납 수5.

규 에 라 물 리에 한 사무 산 하여 그 처리 결과 산66②

할 수 는 경우에는 항 규 에 한 식 산 료 갈 할 수 다1 .



사73 ( ) 물 운 단 규 에 한 물 납 청할 에는 그72①

청하고 하는 물 물 규격수량 도 하여야 한다.․ ․ ․

검사90 ( ) ①지 단체 규 에 하여 그 에 하는 물 리에90

하여 검사 하고 하는 에는 검사공무원 지 하여 그 하여 검사하도 하여야 한다.

검사는 검사 수시검사 하여 행하 검사는 매 계연도말 하고 수, ,②

시검사는 물 리 물 납공무원 또는 물 운 체 경우에 한다.․

항 규 에 한 검사는 물 리행 가 한 것 지 여 에 하여 식2③

에 하여 한다.

지 단체 필 하다고 할 에는 수시 검사공무원 지 하여 그 하여 물④

리 물 납공무원 또는 물 운 리하는 물 리 과 그 식에 하여․

검사 하게 할 수 다.


